
법정



1. 연도 / 월 / 나이 –  권리 / 지위 꼭 꼭 꼭 꼭 체크한다. 꼭 꼭 꼭 꼭 체크한다.
2. 고대 : 민회는-민회에서 추첨, 윤번제로 뽑은 500명 중 선출 50인이 제안한 법안을 의결한다.

일상 행정은 행정관에서 담당한다. 역시 윤번추첨으로 선출
3. 흑백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 A 보다 B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A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4. 단위를 조심하자 단위를!! 괄호 안에 있는 거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자. %인지, 명수인지, 년도 확인!!

5. 사회 계약설
대헌장(입헌정치 시발)->명예형명->권리장전(전제->입헌군주)->로크->독립선언서->루소->인권선언
영국 -> 성문화 된 게 없지, 헌법은 있다! 대헌장 전통 이은 실질적 헌법!!

가. 로크 : 자연상태 – 각 개인이 집행관이면서 재판관
시민혁명에 가장가장 직접 영향. 루소 홉스보다.
자연 상태가, 본래 자연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평화의 질서유지라고 봄
집행권 << 입법권

나. 홉스 : 군주주권이지만, 국가 권력 제한론임. 절대(=전제) 군주제 옹호
제시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저항권 인정 여부를 가르세요. 개정 추가 내용이거든!
자연에서 벗어나 [창조적 질서]를 위해 계약.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군주의 신민에 불과하다.

다. 루소 : 문명화로 인해 자연 상태의 존속이 어려움. 공화제 주장.
단일계약 (자신과의 계약)
몽테스키외 – 구제도의 모순과,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됨
입법 대표 부정, BUT 행정 대표 인정!!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집합적 단체를 구성한다.

6. 국가의 구성 / 체계
가.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이원정부제

1)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행정부 구성 방법 및 의회와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의회 자체의 구성(양원 단원, 상원 하원) 2. 사법부의 구성 3. 지방 자치 유형
등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강력한 정책 수행 정도는 연립내각 여부에도 영향을 받음
3)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가 일부 반영된 것. 융합이 아니야.

의원 내각제 
여소야대 : 연립내각이면, 다 여당에 속하므로 여소야대라고 안함
해임 ‘결의’ 가 아니라, 건의인 점 : 전형적 의원 내각제 요소가 아니다. (낚시 조심!!)
내각회의는 의결기관임! 총리를 구속함!

4) 이원정부제 의회 해산권 :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짐!
안정성 – 의내 < 이원 < 대통령
입법부는 총리와 내각 해임 가능!
비상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함
대통령 : 비상시 의회해산권, 긴급조치권, 총리 해임가능(형식상이지만)
행정권 공유 (맞는 소리다!)
안정성이 대통령제보다 낮은 이유 : 내각 불신임권이 남아있어서
의회 해산권 :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짐!

나. 입법부-
1) 국회(주체) 예산안 심의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
2) 탄핵은 처벌이 아냐.
3) 비준 ㄴㄴ. 비준 동의!!



7. 국제 관계
가. UN

1) UNESCO : 각종 전문 및 보조 기구에 포함된다.
2)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 (형식적이지만) : 가입국 승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원고
3) 재판관, 안보리에서 다 뽑는 거 아님
4) ICJ

가) 당사국이라고 해도, 당사국의 국‘내’법은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나) 국가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됨. (국제 단체, 회사, 비정부기구 ㄴㄴ)
다)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긴 함(임의적이라 문제지)
라) 비가맹국도 신청국, 당사국 둘 다 가능
마) 일방 당사국의 제소로 재판이 시작되기도 함.
바) 선출은 총회, 안보리에서 재적국 과반수 찬성 필요
사) 안보리 재판관, 임기 9년, 연임 가능!

모든 사건은 출석 재판관 과반수 / 재소 당사국 국적 재판관도 참석하는데 한쪽만 있으면 반대쪽은 
임시로 자국 출신 재판관 1명 선임 가능
재판 끝나고 한쪽이 의무 불이행시, 다른쪽 당사국은 안보리에 제소 가능.

5) 경제사회이사회
가) 보건, 문화, 인도적 차원의 원조, 교육,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나. APEC은 UN과 무관함
다. IMF는 정부 관련 단체임

ICJ (국제 사면 위원회) 는 비정부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 정 부 간 국제기구
국제사면위원회 : 비정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정부/세계/제한(돈)
NATO : 지역/제한(군사)
APEC(아시아 경제 협력체) : 지역 / 제한(경제)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 : 비정부
ASEAN : 포괄적

라. 조약
1)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조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정부가 관련 된 국제기구 사이도 조약으로 인정함. (국가-국가가 아님. GO-GO ㅇㅇ)
비정부 기구 사이에는 조약이라고 안함. (NGO-NGO ㄴㄴㄴ

2) 협정, 의정서 – 도 조약이다. 단, 신사협정 = 합의서 = 뭣도 아님
3) 국제 행위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이라고 모두 조약은 아니다.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 합의만이 조약. (예 : 대사관 건립 부지 구입 계약 체결은 조약이 아님)
4) 때로 국제 관습법에서부터 발전되어 조약이 형성되기도 함.
5) 경우에 따라 구두 조약도 가능하다!!
6) 이원론에서, 조약은 국회의 승인, 동의로 국내에 적용되는 게 아님! 아예 따로 제정해야 해.

마. 국제법의 종류 : 판례, 학설, 국제기구의 결의 등도 국제법을 구성할 수 있음.
바. 관습법

1) 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
2) 전쟁법의 일반원칙! 일반원칙 같지만 관습법이다.
3) 국제사회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회원국만 되는 거 아니야)


